
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

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

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
제목

  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

당사자
성 명  허○행

주 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청평길 174-15

처분의 원인이 
되는 사실

 ❍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(결격사유)에 해당

 ❍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(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)에 따라 

법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

처분하고자 하는 
내용

 ❍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* 취소

    * 기계가공(3급-1983000602호)

법적근거 및 
조문내용

 ❍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,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[별표 4]

청문실시

기관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서명 직업능력개발과 담당자 김태은

주소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(구월동) 
인천고용센터 전화번호 032-460-4977

일시  2024년 1월 3일(수) 15:00 장소 인천고용센터
소회의실(5층)

주재자
소속 및 직위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변호사

성명 김지아

 
 <청문시 유의사항>

 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

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

있습니다.

 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

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

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
 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

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끝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



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22. 7. 11.>

의 견 제 출 서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

성명

주소 전화번호

의견제출

내용

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

당사자

성명(명칭)

주소

(전화번호:                           )

의 견

기 타

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

출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의견제출인               
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
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2) 또는 중질지(80g/m2)]


